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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
목적 적용 대상 등록 시험운항 안전검사 검사 시기

수상레저기구의
- 등록·검사 규정
- 성능·안전 확보

▶적용 대상 레저기구
- 고무보트(30마력 이상)
- 모터보트(20톤 미만)
- 세일링요트(20톤 미만)
- 수상오토바이

▶적용 배제
- 유도선사업법 관련
- 체육시설관련 행위
-낚시관리육성법 낚시어선

▶등록신청
- 취득 1개월 이내
- (관할)시군구청장
- 등록× : 운항금지

▶등록증·번호판 교부
- 등록 3일 이내

▶변경등록: 30일 이내
▶말소등록: 3개월 실종, 멸실, 

수출, 동력레저제외, 
레저외 목적

▶시험운항의 허가
- 신규검사 받기 전

▶허가권자
 -해수면: 해경서장
- 내수면: 시군구청장

▶안전장비 비치
- 구명조끼
- 소화기
- 통신기기

▶기간: 7일 이내
▶구역: 출발지~직선10해리

▶신규검사: 등록 시
▶정기검사: 일정 기간마다
-사업: 1년마다
-개인: 5년마다

▶임시검사
-정원변경
-운항구역변경
-구조변경

▶국내(신규)건조
-검사시기: 건조 착수시
-모터보트·세일링요트
-총톤수 5톤↑·연해구역↑·13명↑

▶그 외
-검사시기: 건조완료~등록전
-위 제외(모터보트·세일링요트)
-수상오토바이·모터보트
-외국 수입

정의
▶수상: 해수면 + 내수면
▶해수면
- 평수·연해·근해·원양구역
- 한정연해구역: 평수~최고

시속2시간 이내 왕복

제3장 동력레저기구의 검사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기준
안전검사증 등 구조·설비 의무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

▶안전검사 합격시 발급
- 검사증: 신규·정기·임시
- 검사필증: 신규·정기

▶안전검사필증 부착
- 동력수상레저기구 오른쪽

▶안전 기준에 적합
- 선체
- 추진기관
- 배수설비
- 돛대
- 조타·계선·양묘설비
- 전기설비
- 구명·소방설비

▶무선 설비 비치 의무
▶예외
- 평수구역
- 내수면

▶위치발신장치설비 의무
-무선설비가 겸하는 경우 인정

▶예외
- 평수구역
- 내수면
- 한정연해구역


